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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 PL 사례

11.. 상상담담내내용용

7~8년전에 구입한 1200W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고 있던중 코드선에서 돌연 불꽃이 일어 카펫의 여러 곳

(직경약1㎝정동의것이3~4개)을태움. 익일제조사에전화하 더니, 제조사에서방문해카펫의탄부분의

사진을 찍고 사고제품을 체품으로 교체함. 그후 제조사로부터 드라이어코드선의 극단적인 구부림에 의해

쇼트된 것으로 제품의 결함은 아니라는 답장이 왔음. 코드가 뜨겁다고 하는 이상도 없었고, 카펫을 태웠으므

로보상해주기바람. 소비생활센터에문의하 더니PL센터를안내해줌.

22.. 경경위위

당센터가제조사로부터지금까지의경위, 조사결과, 사고제품과, 현장사진을받아조정을행하고상담자의

양해를 받음. 사고품은 코드가 비틀려져 있고, 본체부분에서 굴곡단선되어 있어, 7~8년의 사용에 의한 코드

단선으로 유지관리의 부족에 의한것으로추정됨. 그러나상담자는 카펫에 한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

로상담자에게도사진을촬 해센터에송부토록의뢰함. 금후상황에따라현장확인을위해방문하고조정을

행할예정임.

33.. 원원인인

7~8년의 사용에 의해 코드가 전체적으로 비틀어져 있고, 본체 부분에서 반복된 구부림 및 당김에 의해 피

로단선이진행되어조금씩끊어진것으로, 완전단선시불꽃이발생된것으로추정됨.

44.. 결결과과

당초 카펫의 피해보상요구가 있었으나, 그후 상담자가 집주인과 의논한 결과 피해가 경미한 점도있으므로

취하키로함. 드라이어는조사를위해분해하 으므로제품을교환하고상담자의양해를받음.

헤어드라이어의 코드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펫의 일부를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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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렌지의 배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벽을 태움

11.. 상상담담내내용용

6년전에 구입한 오븐렌지의 배기구로부터 갑자기 발화되어 벽을 태움. 제조사에 연락하여 오

븐렌지의 수리서비스를 받았으나, 아직 사용하고 못하고 있음. 벽의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는

지 소비생활센터에 문의하 더니 PL센터를 안내해 줌. 

22.. 경경위위

그을음의 원인이 제품에 있는지, 아니면 상담자의 사용방법에 있는지 원인조사의 필요가 있어,

제조사에 원인조사와 소비자 응을 의뢰하겠다고 설명하고 상담자에게 양해를 받음. 또한 그을

린 벽의 사진과 수리비 견적을 상담자에게 의뢰함. 제조사는 체제품을 여하고 수리된 현물

을 공장에 보내 원인조사에 들어감. 

33.. 원원인인

현물로 재현실험을 행한 바, 

① 피자 토스트를 만들 때, 설명서에 "토스트 9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오븐 9분"이라고

잘못하여 사용하 기 때문에 토스트가 타고 연기가 발생함. 

② 벽으로부터 15㎝ 떨어져 설치해야 하나 바짝 붙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벽지가 그을리

고, 그을린 자국도 거의 동일한 형상으로 재현되었음. 상담자가 과잉으로 가열한 점과 벽에

붙혀 사용한 점이 원인이었음. 

44.. 결결과과

당 센터는 제조사의 재현실험결과를 설명하 고, 오븐렌지는 실험에 사용하여 더러워졌기 때

문에 제조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상담자의 양해를 얻음.

믹서기 안전성 결여에 의한 어린이 상해배상 요구

11.. 사사건건개개요요

200. 9. 초등학교 1학년인 청구인 딸이믹서기로 크쉐이크를 만들기위해 본체에칼날을 올려놓고 용기를

잡으려고 하던 중 갑자기 칼날이 회전하여 오른쪽 중지의 힘줄 2개가 끊어지고 인 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피해자는 사고 후 3주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충격으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만삭이었던청기인처는조기분만으로산후조리원에서약2주간산후조리를하여야했음.

22.. 처처리리결결과과

피해배상 요구액 300만원 중 부모의 자녀 관리 소홀에 한 과실을상계하여 치료비 120만원 및 위로금 80

만원등총200만원을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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